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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출가‧재가 교역자 제도의 변천사

장진수(원불교사상연구원)

I. 들어가며

원불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국내외 각계의 적지 않은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쩍 커진 외적 기대에 응할 만한 내적 역량에 대한 안팎의 의구

심 또한 적지 않다. 교화의 정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교화에 대한 특별한 활로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적 성장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도 강하다. 양질의 교화를 위한 양질의 교역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역자는 원

불교의 성장의 무한 동력임과 동시에 교화 정체에 대한 무한 책임자이다. 교역자의 수준은 

향후 교단 미래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의 발굴과 교육 훈련, 인사, 역량 

개발, 처우 등에 이르기까지 교역자 제도 전반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원불교 교역자 제도의 의의, 더 나아가 원불교의 창립의 시대적 사명 및 궁극적

인 목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교역자(敎役者)’라는 용어는 일반 종교에서 통용되는 보편화된 호칭이다.1) 하지만 원불교 

초기 교단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호칭이기도 하다. 그것이 원기 44년(1959) 1차 개정된 
원불교교헌(圓佛敎敎憲)(이하 교헌)에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제9조에 ‘교역자’에서 “본교

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2)라고 명시하고 있

다. 이후 개정된 교헌들도 일관되게 교역자를 재가‧출가를 망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

다.3) 그러므로 원불교 교역자 제도 역시 출가교역자와 재가교역자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하지만 막상 원불교의 출발을 보면 재가․출가가 구분되기 이전에 역사가 엄연히 존재한다. 

더 나아가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출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가와 출가의 관계는 어떠한지,  

원불교의 이상과 종교적 사명에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사실 매우 광범위한 것이며 연구 자체가 지

1) 장하열(연광), ｢‘교무’의 개념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제22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03. p. 80.

2) 원불교교헌 제1장 제3절 제9조(교역자).

3) 흔히 ‘교역자’나 ‘예비교역자’하면 출가자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교헌｣의 정의를 따라 

재가‧출가 교역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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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종교적 함의 또한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는 기왕에 제도의 변천사를 주제로 삼았으므로 이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후의 다른 논의들의 기초를 점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물론 제도 형성의 본의를 놓치게 

되면 법규의 나열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원불교 교역자 제도 형성의 본의를 조금이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어서 제도 형성 이후 변천의 역사를 쫓아가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II.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1. 교역자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

1) 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보기 이전에 본 회상 창립의 기본 정신을 잠시 돌아

보자. 교역자 제도는 교단의 창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교역자는 창립정신으

로부터 시작했고, 창립정신은 교역자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최초 교단의 원형은 소태

산 박중빈 대종사(이하 대종사, 존칭은 생략함)의 대각 이후 인근 친척‧친우 9인을 중심으로 

한 ‘십인일단(十人一團)’에서 찾을 수 있다. 열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저축조합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묵은 갯벌에 언(堰)을 막고4) 죽기를 각오한 기도 정성으로 법계의 인증을 받는

다.5) 이로써 양계의 인증과 음계의 인증을 함께 받아 교단의 경제적‧정신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원불교 출가자인 ‘전무출신(專務出身)’의 정신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출가자만의 정신일 수 없다. 교단 창립에 참여한 출가(전무출신)․재가(거진출진) 모두의 정신

이 모두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교헌6)의 전문(前文)에도 출가뿐만 아니라 재가도 원불교의 목적을 이루는 주체임

을 명시하여 ‘재가‧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전략)… 우리는 교조께서 구인제자와 더불어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영산방언과 법인성사로 교

4) 방언공사: “｢서약서｣ 우리들은 다행히 대도 대덕의 초창 시대를 당하여 외람히 단원의 중한 책임을 맛엇는 바 

마음은 한 사문(師門)에 바치고 몸을 공중사에 다하여 영원한 일생을 이에 결정하옵고 먼저 방언공사를 착수

하오니, 오직 여덟 몸이 한 몸이 되고 여덟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욕 고락에 진퇴를 같이 하며, 비록 천신

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전치 아니하고 후회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여, 종신토록 그 일심

을 변하지 안키로써 혈심 서약하오니, …(중략)- 만일 배신 행동을 자행한 자로는 일체 죄벌을 감수하겠으며, 

또는 조금도 여한이 없겠기로 자(玆)에 서명 날인 함.” 정산, ｢제11장 방언역사와 회실건축｣, 불법연구회창건

사, 회보제42호, 원불교자료총서 제Ⅶ권. 

5) 법인성사: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

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대종경, 서품13장;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 

만고와 함지 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 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 할 것인 즉, 그 끌림 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

업에 오로지 힘쓰라.” 대종경, 서품14장.

6) 원기 33(1948). 4. 26 제정, 원기 44. 4. 25 1차 개정, 원기 49. 4. 29  2차개정, 원기 62.  3. 01  3차개정, 

원기 72. 11. 15  4차개정, 원기 84(1999). 11. 08  5차 개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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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창립의 기본을 다져준 정신을 이어받아 교화․교육․자선의 삼대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제생의세의 

사명 완수에 매진한다. 이에 재가․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의 체제와 십인일단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후략)…”

제9조 ｢교역자(敎役者)｣ 항에서도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

업을 담당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 재가‧출가 남녀 교역자의 양성 및 교화․사업의 담당을 

명시하고 있다.7) 제15조 ｢재가‧출가｣ 항에서는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라고 하여 공부와 사업 및 그 자격과 대우에 있

어 근본적인 차별을 두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원불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재가‧출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재가, 

일상생활, 상시(常時)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태산은 재래 조선불

교와 비교하여 그 혁신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원기 12년(1927)에 초안된 조선불교혁신론

(朝鮮佛敎革新論)의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밝힌 다음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래 조선불교는 배척을 받을 때에 소수인의 종교로서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

위하야 교리와 제도가 조직되얏음으로 세간 생활하는 속인에게 잇서서는 몯은 것이 서로 맛지 아

니하고 반대같이 되얏으며 또는 세간 생활하는 속인의 신자가 잇다 할지라도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관적임으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잇다면 이어니와 그렇지 아니하

고 보통 신자에 잇서서는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웁게 되엿으니 어찌 그 교리 그 제도로써 대중화가 되리요 또는 이상에 말한 출

세간을 본위한 교리와 제도가 세간 생활에 맛지 않는 내역을 대강 들어 말하자면 교(敎)라 하난 

것은 사람을 가르치난 것인대 인간이 없는 곧에다 교당을 두웟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그 사람

들로 어느 여가에 인간을 벗어나서 그 교(敎)를 받을 것이며 의식(衣食) 생활에 잇서서도 사농공

상의 원(原)직업을 놓와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써 생활을 하엿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또는 결혼 생활에 들어가서도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잇서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엿으니 그 생활이 또한 넓읍지 못하다 할 것이며 교리로 말하여도 세간 생활하는 교리가 구체

적으로 되들 못하엿으니 어찌 그 법이 넓읍다 할 것인가?8) 

재래 조선불교가 출세간의 승려 본위로 조직되어 그 교리와 제도가 세간생활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그 대안으로 세간과 출세간을 병행하고 시대와 인심

에 맞는 교리와 제도를 혁신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할 것이냐? 하면 ①세간 공부하는 사람이나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하야 주

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급만 딸을 것이며 ②계통(繼統)하는 대에도 차별이 없이 직통

7) 이에 제4절 교정원 제69조 ｢교역자대회｣의 규정이 있어 “교단적 사업에 대한 재가․출가 전 교도의 의지를 결

집하고 신앙, 수행, 교화, 봉공의 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행사를 갖는다.” ｢교역자대회규정｣(원기 84. 12. 9 제

정(교규 제140호).   

8) 조선불교혁신론, 불교시보사, 1935(원기 20),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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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統)으로 할 것이며, ③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서 어느 곧이든지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④

의식 생활에 들어가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서 하게 할 것이며 ⑤결혼 생활에 들어가서도 자의에 

맷길 것이며 ⑥재가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서원은 말할 것이 없으나 정식(正式)에 들어가서 유

년기에는 문학을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 잇서서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케 하고, 육십이 

넘어서는 경치 좋은 산중 사원에 들어가서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이고 생사대사(生死大事)를 

연마하며 불한불열(不寒不熱)한 춘추 6개월이 되고 보면 세간 교당을 순회하야 몯은 신자로 하야

금 선도(善道)에 나아가도록 하며 동하 6개월이 되고 보면 출입을 중지하고 산중 생활에 들어가서 

물소리 새소리 자연의 풍악을 둘너놓고 이무삼 도리(道理)와 나무아미타불로 벗을 삼아 여년(餘年)

을 맛치고 보면 일생(一生) 생활에 결함된 점이 없을 것이며 또는 ⑦세간 출세간을 물론하고 대중

화하기로 하니 교리에 들어가서도 견성양성만 주체로 할 것이 아니라 솔성을 가하여 삼대강령(三

大綱領)을 주체로 하여야 할 것임으로 출세간 공부하는 공부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간 

생활하는 인생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간 출세간을 물론하고 공부에 대한 훈련의 과목을 

만드러야 할 것이며 ⑧기관에 들어가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대 

결함됨이 업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니 우리 일반 신자는 이에 노력하기 바라는 바이다.9)

비록 장황하지만 원불교 교역자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세간과 세간을 두루 완전하게 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그 안에서 재가를 출

가와 차별하지 않는 것을 기본 골자로 시대와 인심에 맞게 교리와 제도를 혁신하고 있다. 이

상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재래 조선불교의 교리와 제도의 혁신 방향

9)  조선불교혁신론, pp. 19-21. 이후 같은 취지의 글이 불교정전 제1편 ｢개선론｣을 거쳐 현재 대종경 서

품 18장에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한편 근행법의 경우에도 ｢불교 대중화의 대요(大要)｣에서 이러한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1. 도량(道場)은 신자의 집중지에 치(置)하고 일상생활에 접근케 함. 2. 불조정전(佛祖正

傳)의 심인을 체(體)로 하고, 계정혜(戒定慧) 삼학으로써 훈련의 요도를 정함. 3. 교과서로 사용하는 경전은 평

이한 문자와 통속어로써 편찬함. 4.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 재가출가의 차별이 없이 그 지행(知行)의 고하에 

따라 정함. 5. 영혼 제도만을 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요도를 더 밝혀서 영육을 쌍전하게 함. 6. 걸식 시

주 동령 음식불공 등을 폐지하고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교화에 노력함. 7. 결혼은 법으로써 구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 함. 8. 여자 포교사를 양성하여 여자는 여자가 가르치게 함. 9. 재래의 의식과 예법을 사실과 간편을 

주로 하여 현대생활에 맞도록 함” 불법연구회근행법, 불교시보사, 1943(원기 28), pp. 4-5. 

교리와 제도 재래 조선불교 혁신 방향

기본 방향 소수인의 불교 대중의 불교

본위와 주체

출세간 승려를 본위하여 세간 

생활하는 속인은 신자라 할지

라도 주체가 되지 못함

세간 공부하는 사람이나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

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급만 따를 것

계통
보통 신자는 직통 제자나 불

가의 조상이 되기 어려움

(세간출세간) 차별없이 직통으로 할 것

교당 (수도처) 인간이 없는 곳에 둠 신자를 따라서 어느 곳이든지 건설할 것

의식 생활
사농공상의 원(原)직업을 버리

고 불공‧시주‧동령으로 생활함

각자의 처지를 따라서 하게 할 것

결혼 생활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자의(自意)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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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제정하게 된 본의가 바로 출가 위주의 ‘소수인의 불교’에서 재가‧
출가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대중의 불교’로 나아가자는 데 있음이 너무도 명백

하다.

3) 대종사의 본의에서 보면 기존의 불가에서 주로 쓰던 출가․재가의 개념에 많은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통 불교는 출가인 비구‧비구니와 재가인 우바이‧우바새를 통

칭하는 ‘사부대중(四部大衆)’이 있다. 교단(승가)의 출발도 출가 위주로 시작된다. 반면에 원

불교의 경우 재가‧출가의 구분이 없이 교단의 근간이 형성이 된다. 

원불교의 출가자를 보통 ‘전무출신(專務出身)’이라 한다.10) 원불교 전무출신의 경우 과거 

전통 불교의 출가자와 달리 결혼을 자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창립초기부

터 기혼 전무출신(흔히 숙남‧숙녀)이 많은 활동을 해왔다. 여기에 의식 생활을 각자의 처지에 

따라 사농공상의 원(原) 직업을 권장하여 자력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종(職種)의 차이

에 따른 급여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로 결혼에 따른 사가 생활의 문제, 생활지원의 문제, 

공동생활의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다양한 교역자 제도 검토는 별도

의 연구 과제이므로 여기서 언급할 건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는 기존의 출가‧재가에 대한 이

해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원불교 교역자 분류에서 출가 영역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변천되어 왔다. 사안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아래와 같다. 

첫째는 결혼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현재 정녀‧정남과 숙녀‧숙남의 구분이다11). 숙녀의 경우 초창기에 그 문호가 열려 있었으

10) 현 ｢전무출신규정｣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11) 정남․정녀의 경우 원기 12년 ｢유공인 대우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찍부터 교단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

로 하지 못하게 되었음

수도인의 일생

(3기)
-

재가‧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서원은 말할 것

도 없으나 정식으로 유년기에는 문학을 배우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고 제도 사업하며 노년

기에는 춘추로 세간 교당 순회하고 동하 산중 

생활에 들어가 여년을 마치도록 할 것 

교리
세간 생활하는 교리가 구체적

으로 되어 있지 못함

견성‧양성뿐만 아니라 솔성을 가하여 삼대강령

을 주체로 할 것이므로 출세간 공부하는 공부

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간 생활하는 

인생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간‧출세간

을 막론하고 훈련의 과목을 만들어야 할 것

기관 -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

하는데 결함됨이 없도록 조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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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부분이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출가한 여성교역자의 경우는 일부 봉공직(덕

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녀에 속하게 된다. 

둘째는 직종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이것은 현재 품과 제도를 통해서 교화직(교무), 기능직(도무), 봉공직(덕무)의 구분을 두고 

있다.12) 이미 교단 내에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출가자가 교단 

외의 기관에서 활동13)하고 있다. 

셋째는 급여에 따른 구분이다. 전무출신은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4) 하지만 사가 

생활에 대한 책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문제가 따른다. 대부분 

현재 기혼 남자 교무의 문제이지만 미혼인 정남‧정녀의 경우도 사가의 책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15) 이에 급여에 따른 3종의 구분이 있다.16)

이상의 문제들은 주로 출가자의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재가교역자의 영역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의 문제17)가 별도로 제기된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재가교역자의 참여에 따른 구분이 있다. 현재 원무를 비롯하여 교도회

장, 부회장, 주무, 순교, 단장, 중앙 등의 분류가 있다.18) 

여기에 세대전무출신의 문제, 정토회원의 교역 참여의 문제,19) 기혼 여자전무출신의 활동 

인다. 하지만 그것이 정식 법규 상에 등장하는 것은 3차 개정된 교헌에 처음 등장한다. 이외에 ｢정남․정녀규

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2) ｢전무출신규정｣ 제6조(품과)에 보면 “①전무출신 제도에 다음과 같은 품과를 두어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

에 공헌하게 한다.”고 하고 교무‧도무‧덕무의 품과를 나누고 있다. 교무는 “교화에 전무하는 자, 다만 중앙총

부·교구사무국·교역자 양성기관의 교원 및 중요기관 약간의 행정직에 근무”할 수 있고, 도무는 “교육․행정․자선․
연구․기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전무하는 자”이며, 덕무는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로 구분

하고 있다. 다만 제6조의 2(품과전환)에서 원의회 결의를 얻어 품과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전무출신규정｣ 제18조(근무처)에 “전무출신은 교단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단의 발전

상 필요할 때에는 원의회 결의를 얻어 교단 이외의 기관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개정 94.7.14)”라고 한다.

14) ｢전무출신규정｣ 제24조(생활의무)에서 “전무출신은 정신일체와 생활일체를 위하여 당해 기관․교당에서 공동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사가생활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공동

생활의 문제는 초기 불법연구회 당시의 공동생활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시는 영광 등으로부터 전무출신하여 

온 이들도 있었지만 출가‧재가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15) ｢전무출신규정｣을 보면 제4장 사가와의 관계에서 ‘사가의 책임’(제28조)에 대하여 “전무출신은 가정사를 전

무출신 승낙인이나 배우자 기타 가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16) ｢전무출신규정｣ 제32조의2(급여의 형태에 따른 구별)에 3가지 구분을 두고 있다. “1. 용금만 받는 자, 2. 용

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급료를 받는 자(신설 79. 1. 31)”로 되어 있으며, 정남․정녀는 1호를 원칙(신

설 85. 12. 12)으로 하고 있다.

17) 이 부분은 불교 혁신의 정신에도 부합된 것이지만 실제로 교화의 문제가 교단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이

후 출가교역자의 일부 한계가 노정되면서 떠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한계라 한 것은 출가교역자의 인원 

감소, 다양한 교화 영역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른 교화의 오랜 정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

다. 

18) 한편 ｢전무출신규정｣의 제7장 보칙에서 ‘특별봉사’(45조)에 대한 조항을 두어 재가교도의 기간제 전무출신으

로 참여의 문호가 열려 있다. “①신심과 공심이 투철한 재가교도로서 일정기간 전무출신에 준하는 봉사를 원

할 때에는 교정원장의 승인으로 교직에 근무할 수 있다. ②그에 따르는 처우는 용금 지급과 시상에 한한다. 

③6년 이상 근무 중 열반한 자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는 수위단회의 승인을 받아 전무출신으로 추인할 수 있

다.”

19) 전무출신의 배우자를 ‘정토회원’이라 한다. 현행 ｢전무출신규정｣을 보면 제4장 사가와의 관계에서 ‘가족대

종’(29조)에 대하여 “①전무출신이 교직수행의 필요에 따라 가족을 도량 안에 대동할 수 있다. 다만 교정원장 

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동한 가족은 당해 교당․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별도의 직업을 경영하

지 못한다. ③대동한 가족이 당해 교당과 기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급료를 주거나 또는 시상할 수 있다.”라

고 되어 있다. 남자 전무출신의 협조자로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대전무출신

의 문제는 협조자가 아니라 대등한 도반의 입장에서 교역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되므로 이는 또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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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상을 따라 원불교 교역자의 분류표를 작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2> 원불교 교역자의 분류

크게 앞의 4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역자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출가와 재가의 순으로 각각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출가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

1) 앞서 밝혔듯이 원불교 출가교역자는 모두 ‘전무출신’으로 통칭된다. 품과가 나뉘기 이전 

원불교 출가자는 모두 ‘교무’라 하였다. 그러므로 한동안 출가=전무출신=교무라는 의식이 형

성되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그 출발에 있어서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었다.

먼저 초기에는 출가‧재가의 구분이 없었다. 대종사 당시 영산 저축조합이나 익산 불법연구

회의 경우는 조합원과 회원 모두의 공동체였다. 첫 구인 단원의 경우도 후일에 일부는 출가

하고 일부는 재가하고 있다. 

변산에 주석할 때 많은 이들이 그 시봉에 참여하고 있다. 불법연구회창건사(이하 창건

원의 문제가 된다. 이는 현재 여자 전무출신의 결혼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는 출가‧재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출가 내에 품과 구분에서 오는 문제보다도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정녀와 숙녀의 관계에 대

한 논의는 교단의 창립의 역사 속에서 정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지라

도 앞으로 여자교무의 결혼에 대한 선택의 문호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정서적으로 쉽게 극복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교단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교단 구성원

들의 정신적‧경제적 성숙이 함께 요구되는 문제로 단계적인 개선해가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20) “제3조(종별) 재가교역자는 재가교도로서 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의 종별을 둔

다.”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 원기 80. 4. 30(교규 제110호).

재가출가 결혼유무 품과별 급여구분 직무분담(임원)

출가

(전무출신)

정녀

교무 1. 2. 3.

도무 1. 2. 3.

덕무 1. 2. 3.

정남

교무 1. 2. 3.

도무 1. 2. 3.

덕무 1. 2. 3.

숙녀

-

-

덕무 1. 2. 3.

숙남

교무 1. 2. 3.

도무 1. 2. 3.

덕무 1. 2. 3.

재가

남
원무 -

교도회장 등20)

녀
원무 -

교도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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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보면 원기 7년(1922)에서 8년(1923) 사이 봉래회상(蓬萊會上) 당시 유공 성적을 고

시하면서 ‘전무노력자(專務勞力者)’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범현동에 목조초집(현재의 

영산원) 건축에 합력한 이들은 ‘전무주력자(專務主力者)’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21) 한편 원

기 9년(1924) 총부회관 건축 당시 유공인을 고시할 때도 ‘전무노력자(專務勞力者)’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22) 이들은 ‘전무출신(專務出身)’이란 호칭이 공식화되기 전 단계 표현이라고 보

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원기 7년에서 8년에 사용된 ‘전무노력자’ 혹은 ‘전무주력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

들은 당시 출가자를 명명한 것도 아니요, 후일의 출가한 자만을 그렇게 명명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재가자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23) ‘전무(專務)’라는 말 그대로 ‘오롯이 힘쓴’ 모두

에게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쓴 표현이다. 

‘전무출신’의 명칭을 출가 중심의 신분상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원기 9년(1924) 익산 

총부 건설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새 회상 공개와 함께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을 ‘전무출

신’으로 호명하면서 부터이다. 창건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기 12년(1927) 1월에 발표

된 ｢유공인대우법(有功人待遇法)｣에 ‘정남‧정녀’와 ‘전무출신’이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24) 하지만 원기 12년(1927)의 불법연구회규약(이하 규약)에는 ‘출

21) 자(自) 시창 7년(임술) 지(至) 8년(계해). “…(전략)… 대종사께서 일찍이 하산을 뜻하신 후로 봉래 회상에 관

한 모든 문서를 정돈하사, 그 유공 성적을 고사(考査)한 바 있었으니 그 씨명은 아래와 같다. ○전무노력자(專

務勞力者) : 김남천, 송적벽, 김혜월, 이청풍, 송도성, 오창건, 송규  ○후원자 : 김광선, 이만갑, 구남수, 김기

천, 문정규, 이춘풍, 서중안, 이일근, 송월수, 장적조, 이대련화, 최도화, 김동순, 박호장, 강일생화, 김정각, 장

정수, 홍청송월, 이강련화, 박원석 …(전략)…  드디어 범현동 전록(前麓)에다가 기지를 정하시고, 8월에 건축 

공사에 착수하여 목조초집(木造草葺) 10간 1동, 8간 2동을 동년 10월에 이르러 필역하니 건축에 동력(同力)

한 씨명은 아래와 같다. ○전무주력자(專務主力者) : 오창건, 김기천, 이재철, 송규, 박세철, 이동안, 송도성, 이

춘풍, 송적벽, 김월봉, 김광선, 김남천  ○후원자 : 서중안, 서동풍, 송벽조, 이완철, 서기채, 유건, 이순순, 김

명랑, 김흥철, 문정규, 유기만, 신정권, 김영철, 김순천, 양하운, 김화옥, 이대련화, 장적조, 이강연화, 이만수월, 

정청강월, 강일생화, 이일근, 전삼삼이었고 그외에도 2, 3 동리에 촌인의 조력도 있었다. 송규, 불법연구회창

건사, 회보 제44호,  pp. 25-28.

22) “시창 9년 갑자. …(중략)… 회관 공사를 필역한 후 당시 건축에 대한 유공 인원을 조사하니 그 씨명은 아래

와 같다. (1) 전무노력자(專務勞力者) : 김광선 오창건 이동안 이준경 송규 송도성 전음광 송만경 문정규 김남

천 송적벽 조갑종 (1) 특별 후원자 : 서중안 서동풍 이청춘 이동진화 이공주 전삼삼 최도화 박원석 박사시화 

장적조 등이요” 창건사, 회보 제46호, pp. 54-58. 당시 전무출신은 영광 익산을 통하여 김광선 오창건 

이동안 이준경 송규 송도성 전음광 송만경 문정규 김남천 송적벽 조갑종에 이원화를 포함하여 13명이다. 교
사, 원불교전서, p. 1068, p. 1159. 

23) 실제로 창건사에 제27장 제1회 기념총회(시창 13년) 기사를 보면, “10년 이상 전무출신자, 5년이상 전무

출신자, 재가회원 중 1등 전무주력자(專務注力者), 재가회원 중 2등 전무주력자” 등의 표현이 나온다. 회보 
제49호, pp. 42-44. 이 회보 49호가 쓰인 것이 1938년이므로 이전의 표현을 후대에도 그대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무(專務)’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당연히 출가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4) 제25장 유공인 대우법의 발표(시창 12년 정묘) 가사를 보면, “1월에 대종사께서 본회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

하시니 그 유공 종별은 1. 정남 정녀로써 본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2. 전무출신으로써 본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3. 재가 회원으로써 본회를 위하여 많은 공적이 있는 자, 4. 법강항마부 이상에 승급한 자녀

를 희사하여 희사위에 해당한 자.” 창건사, 회보 제49호, pp. 35-36. 이 기사가 후대에 실린 것이므로 원

기 12년 당시에 정남‧정녀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여성 전무출신제도가 제안된 것은 원기 14년(1929) 이청춘에 의해서이다. 이후에 비로소 여성전무출

신의 총부 공동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전무출신으로 정녀 1호는 조전권은 원기 12년(1927)에 익산총부에 왔

으나 원기13년 동선 해제(3월 27)을 기하여 전무출신을 서원한다. 하지만 ｢유공인대우법｣은 원기 12년 음1월

에 발표된 것이므로 제도가 먼저 생긴 것이다. 이후 원기 18년(1933) 회보 4호에서 정남정녀제도를 제정한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회보 45호에 실린 감찰세칙 제2장 제8절에 이에 대한 규정을 밝히고 있다. 이상 자

세한 논의는 민현주, 원불교의 남녀평등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pp. 

85-92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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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부인’ 혹은 ‘연구인 출가규약’ 혹은 ‘출가회원’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무출신’이란 

명칭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문헌 기록상 월말통신 창간호(원기 13년 

음5월) ｢제5회 전무출신실행단｣ 기사가 가장 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단규원세칙｣에 따라로 5번째 전무출신실행단이 조직되었다는 기사이다. 이 시

기에 이미 ‘전무출신실행단’, ‘전무출신기성단’, ‘거진출진단’ 등의 단조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기 12년(1927)에서 13년(1928)에 걸치면서 ‘전무출

신’이란 호칭이 출가회원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25)

2) 한편 ‘출가’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신분상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인다. 그 경

우 이는 새롭게 정립된 ‘전무출신’의 의미와 일치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교단에서는 그 용

례가 이에 한정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규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부의 처소’에 따른 개

념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가공부(인)’, ‘출가공부(인)’과 같은 경우이다.26) 이

러한 용례는 초기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27)으로 원기 16년(1931) 불법연구회통치조

단규약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그 해 겨울에 저술된 보경육대요령에 비로소 ‘재가’는 ‘상시(常時)’로, ‘출가’는 

‘정기(定期)’로 대치된다. 이후 재가‧출가의 용어는 ‘공부인의 처소’의 용례로는 거의 사용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기 17년(1932) 경에 이르러 ‘출가’라는 용어는  ‘전무출

신’과 동일한 의미의 신분상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28)

25) ‘전무출신’은 전무+출신으로 원불교의 고유한 용어이다. ‘전무(專務)’는 말 그대로 이 회상의 창립에 “오롯이 

힘쓰는”의 의미를 가진 일종의 형용사라 할 수 있다. ‘출신(出身)’은 일반적으로 ‘00 출신’처럼 ‘출생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에는 ‘출세(出世)’와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기도 하다. ‘출가(出家)’하면 일반적으

로 불가의 전통에 따라 ‘세간 생활을 벗어남’을 뜻한다. 즉 가정․사회․국가․세계 등 모든 세간의 삶을 벗어나 출

세간의 삶을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재가(在家)’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쓰인다. 반면에 ‘출세(出世)’의 

의미는 유가의 전통에서 보면 ‘세상으로 나아감’을 뜻한다.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길에 나서는 것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출신(出身)’은 위의 ‘출가’

와 ‘출세’의 의미를 모두 지닌 것으로 소극적인 ‘출가’의 의미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출세’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규약 제19조.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 시에 십계문과 삼강령 팔조목과 솔성요론과 재가 응용 주의법과 

출가 공부인 책임사항을 전수홈.”이라고 하여 재가와 출가의 내용을 ‘신분상의 차이’가 아닌 ‘공부인의 처소

(처지)’에 따라 ‘재가공부인’과 ‘출가공부인’을 구분하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재가공부는 상시훈련

으로 출가공부는 정기훈련을 말하는 것임을 규약의 내용상 알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언급된 규약의 내용은 

｢재가 공부인 고락(苦樂)의 설명｣, ｢재가 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사항｣, ｢재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

임｣, ｢출가(出家) 공부인의 책임｣ 등이 있다. 

27) “4. 재가 공부인에게는 재가응용 주의사항 육조로써 재가의 단련을 받게 하나 삼강령의 힘을 완전히 득치 못

한 자로서는 풍진우애의 속세에 재하야 독력으로써 공부의 전로를 개척키로 하면 공부의 방식이 황폐하기 쉬

움으로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육개조를 제정하여 재가공부인으로서 교무부에 온 때는 반드

시 교무부를 다녀간 효력이 있도록 하나니, 즉 1조로서는 …(중략)…, 4조로는 매년 양도입선(兩度入禪)의 정

기훈련을 받게 하고, 5조로는 매월 삼차예회(三次例會)의 정기훈련을 받게 하며, …(중략)…. 5. 매일 일기표를 

동년 7월 경에 작성하여 위에 기록한 재가응용주의사항의 실행여하와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실행여하와 삼십계문의 범불범(犯不犯)과 본회 사업에 정신이나 육신이는 전곡으로써 근고 또는 혜시한 성적 

유무와 공부방면 사업방면 생활방면에 대한 의견유무를 매일 속임 없이 조사하여 재가선(在家禪)과 출가선(出

家禪)을 물론하고 일일시시로 실행케 하였으며, 또는 매월로 대조하고 매년으로 대조하여 자기성적 진축(進縮)

을 알게 하였나니, 이 일기법 실행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가르치게 되였으며 재가출가를 통하야 진실

한 훈련을 받게 되다.” ｢교무부 제1회 공부인훈련보고서｣, 시창13년 사업보고서. 
28) 전무출신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전무출신=출가라고 한다면 출가가 가지는 기존의 인식이 매

우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른 바 원불교식 출가인 ‘전무출신’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는 점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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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약에는 ‘연구인 출가 규약’을 두고 있다. 비록 2개 조항이지만 이는 출가교역자

에 대한 공식적인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 그 의의가 크다.

1. 연구인이 본가(本家)를 떠나 선원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하면, 12개월 입선 후에 회중 공의(公

議)를 얻어 출가 원서를 받기로 홈. 

2. 출가 원서를 제출할 때에 출가인의 생장(生長)의 시종(始終)을 알만한 자로 보증인을 세우고, 

자기 생활 방침의 사유서와 당인의 관계인 허가 증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만일 1건이라도 부족

한 경우가 있고 보면 출가 원서를 반려 홈

 

이는 최초의 전무출신(출가)에 관한 규정으로 출가원서의 간단한 양식과 그 수속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때 출가의 의미를 ‘본가를 떠나 선원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격 조건에서 ‘12개월 입선 후 회중 공의를 얻어 출가원서를 받기’로 하고 있다.  

‘12개월 입선’은 3개월 정기훈련을 4차례 이수해야 하는 기간으로 동‧하선을 빠지지 않고 2

년간 나야 하는 셈이다.29).

원기 19년 개정판 규약을 보면, ｢본회의 세칙｣에 들어가면 ‘정기공부’(2장)에 이어서 ‘출

가’를 별도의 장으로 두고 있다. 제3장의 제15조 이하에서 출가 규정을 밝히고 있다. 1. 출

가원서는 제16조에 “회원이 본가를 떠나 출가할 지원(志願)이 유(有)할 시는 교정원에 원서

를 제출”하고, 2. 원서 제출 시 수속으로는 제17조에 “출가원서를 제출할 시는 소관 교무의 

신분보증서 1통과 당인의 생활계획서 1통과 당인의 관계인 허가증 1통을 첨부하야 제출”하

도록 하고 있다.30)  

3) 한편 총부 운영을 위해 책임을 맡을 임원들이 필요하게 된다. 임원 중에서 부장 및 간

사 등은 출가회원 내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기 12년 규약 제2장 임원에서 제9조 

“평의원은 각처 회원내에 시비이해(是非利害)를 분간하며, 공의(公議) 시에 언론할 만한 자로 

총회에서 선정홈. 부장 및 간사는 출가회원 내에서 선정31)하되, 공사에 전력하며 자기의 임

무를 능히 처리할 만한 자로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재와 회장이 임명홈.”으로 되어 있다. 

평의원에 대한 출가․재가 구분은 없으나 부장(당시 7부)과 간사의 경우는 출가회원으로 하도

록 하는 신분상의 구분을 두고 있다.32) 

한편 원기 19년의 개정판 규약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

고 본다. 원불교 전무출신은 기본적으로 사가를 떠나 몸과 마음을 공도에 헌신하기로 서원하고 공가의 생활을 

위주로 하지만 그것이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결혼 유무나 직업 유무와 배치되는 의미도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무출신’이라는 고유한 용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출가의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29) 규약 제14조. 1927(원기 12).

30) 규약(재판), 1934(원기 19). 

31) 이와 관련하여 ｢본회의 세칙｣을 좀 더 살펴보면, ‘4. 임원 선거 규약’에서 “회무소(會務所)나 연구소나 임원

이 대소(大小)가 있으니 중임(重任)은 법강항마부에 등록한 연구인에서 선정하고, 보통 임원은 특신부 이상과 

유공안(有功案)과 시봉안(侍奉案)과 혜시안(惠施案)과 저축안(貯蓄案)에 등록한 사람으로 자격을 택취(擇取)하

여 선정하기”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임에는 부장도 속하며, 간사는 보통 임원에 속한다.

32) 규약 제9조, 1927(원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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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순교무’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임원의 일원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4장 임원’에 보면, 

제7조에 “1. 종법사 1인, 2. 회장 1인, 3. 원장 2인, 4. 부장 10人, 5. 순교무(巡敎務) 약간

인, 6. 교무(敎務) 약간인, 7. 순교(巡敎) 약간인, 8. 간사 약간인, 9. 총대 약간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임명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부장 순교무 교무는 자기의 임무를 이행할 인물로 

종법사와 회장의 인가를 득(得)하야 원장이 임명함.” 제12조에 “순교 급(及) 간사는 원장의 

승인을 득(得)하야 부장이 임명함.” 제15조에 “…(전략)… 회장 원장 부장 순교무 교무의 임

기는 총(總)히 3개년으로 하고 순교 급(及) 간사는 1개년으로 하되 지부 급(及) 출장소 임원

의 임기도 총부 임원과 동일함.” 이라고 하고 있다. 제16조에 “…(전략)… 부장 순교무 교무

는 원장의 명을 승(承)하야 임무를 처리함. 순교 급(及) 간사는 부장의 명을 승(承)하야 임무

를 처리함.”이라고 되어 있어 순교무, 교무 등도 부장, 순교, 간사 등과 함께 임원의 한 명칭

으로 등장하고 있다. 임명관계상 서열을 살펴보면 종법사-회장-원장-(부장, 순교무, 교무)-

(순교, 간사)의 순서로 되어 있다. 

4) 한편 규약에는 임원들이 사무를 통해 공부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

어 주목된다. 이는 공부 비용의 지불 여부에 따라 2종의 종별을 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5. 사무인 처리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부할 비용금이 염려 없난 사람이 공부를 하기로 한 바 사무 볼 사람이 무(無)하여 사무를 보

기로 하면 부득이 형편에 의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만한 사람이 잇난 후에 그 사무를 전임(傳

任)하고 공부를 하되 그 사무 본 임금은 사업 성적에 기재하기로 홈.

2. 공부할 비용금이 없난 사람이 공부하기 위하여 사무를 보기로 하면 사무를 보되 그 사무 계속

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임금이 공부 비용이 될 만한 형편을 따라 공부 비용을 회중에서 지불하

면 그 사무를 전임(傳任)하고 공부하기로 홈.33)

 

 임원으로 사무를 보면서 공부 비용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회중에서는 지불하도록 한 것

이다. 당시 불법연구회에는 ‘공부하기 위하여’ 온 전무출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공부 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먼저 임원이 되어 사무를 하게 되는

데, 그 사무를 보는 목적이 1차적으로 공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차적으로는  그 

기간에 다른 이들이 입선하여 전문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3) 규약 ｢본회의 세칙｣ 5. 사무인처리사항, 1927(원기 12). 사실 이 내용은 규약의 ｢출가공부인의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1. 공부할 때에 비용금이 염려 없는 사람은 매년 동하 6개월은 선원에 와서 각항 공부 진행하기를 주의할 

일.

     2. 춘추 6개월은 회중사업도 대강 안보하며, 사가도 대강 안보하며, 한가한 때가 있고 보면 강산을 구경하

여 정신을 소창하며, 모-든 교회 선지식으로 좇아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할 일.

     3. 공부할 때에 비용금이 없는 사람은 춘추 6개월에 비용금을 장만하여 가지고, 동하 6개월은 선원에 와서 

각항 공부 진행하기를 주의 할 일.

    단, 회중에서는 비용금이 없는 공부인의 정도를 보아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표준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보면, 회중 공의(公議)를 얻어 공부하는데 곤란함이 없게 하여 주기로 함.

    여기서 ‘출가공부’는 입선을 말하는 것으로 ‘출가공부인’이라 하여 반드시 전무출신자만을 얘기한 것은 물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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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무출신은 모두 무보수로 공동생활을 하였는데, 이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그 안에

서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입선하여 전문 공부의 훈련을 받아 회상의 공도사업에 일조

하자는 취지로 출가자에게 경제적인 자력을 갖추게 한 점과 공부와 함께 사업을 병행케 한 

점은 그 자체로 영육쌍전과 이사병행의 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세간공부와 출세간공부를 함

께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합당한 것이다.34)

개정판 규약에 그 취지를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처리는 좌(左)의 2항으로 함. 

1. 공부할 비용준비가 잇난 자로서 전무출신하야 임원이 된 사람은 그 임무에 대한 급료를 매년 

사업성적에 기재하기로 함. 

2. 공부할 비용준비가 업난 자로서 전무출신하야 임원이 된 사람은 그 급료를 매년 사업성적에 기

재할 시 정도에 의하야 다소간 저축하엿다가 당인의 사무를 전임하고 공부할 시 지불하야 주기로 

함.35)

임원에는 출가와 재가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36), 임원의 처리에서 전무출신한 사람의 경

우에서 2종별로 나누고 있다. ‘공부할 비용을 준비한 전무출신’이 임원이 될 경우는 급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성적으로 기재하고, ‘공부할 비용을 준비하지 못한 전무출신’이 임

원이 될 경우는 급료를 저축해두었다가 공부할 때 그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서 당시 정기와 상시의 관계, 공부계와 사업계의 관계 등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37) 

5) ‘교무’라는 호칭이 개정판 규약 임원 규정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 ‘교무’라는 호

칭38)은 원기 14년(1929) 2월 25일(음1월 16일) 정기 단회일에 이춘풍이 제출한 의견안에 

34) 당시 ‘임원’으로 총재, 회장, 각 부장외에 ‘신분검사원, 문부검사원(文簿檢査員), 재무, 서기, 빈객응접원, 감

원, 간병, 가산수찰원(家産修察員), 물품장주(物品藏主), 공양주, 물품구입원, 종두(鐘頭), 감욕(監浴), 수화감임

(水火監任), 회중사자(會中使者)’이 명시되어 있다. 규약 ｢본회의 세칙｣, 제7조, 1927, pp.33-35. 

35) “선생[대종사]께서 임원처분에 관한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종전(從前) 본회 임원의 요금에 대하여는 

전부 의무적으로 하여 근고안(勤告案)에 기재하였다가 창립 유공성적표에 표창하여 주있드니 차(此)와 여(如)

히 하고보면 기(其) 임무를 사퇴하는 날에는 공부할 비용금이 무(無)하게 됨으로 자금(自今) 이후로는 회중과 

상조부의 일반임원의 요금을 현금으로써 상조부에 저축하였다가 사임시 공부 비용으로 증급(贈給)함이 가(可)

할 듯 하다」함에 만장일치로 찬동하여 가결하고 …(후략)…” ｢제6회 평의원회회록｣(원기 13. 3. 16) 이 임원

의 요금 문제 역시 공부할 비용금이 유무에 그 핵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평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일반

임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상조부에 저축하였다가 이후 공부비용으로 증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임원을 선출

할 때도 유급 임원, 무급 임원을 구분하고 있다.

36) 개정판 규약 ‘제6장 상무회의’에서는 4종의 회의(每夜公事會, 정기임원회, 임시임원회, 임원총대회)에서 매

일 저녁 공사회의에서 “출장임원과 재가임원이 서로 처리한 일을 보고 또는 토의”한다고 하여 ‘재가임원’에 

대한 언급이 있어 임원에 출가 외에 재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이공주의 ｢정기전문훈련성적표｣(제68호)를 보면, 원기 17년 이후 매년 동선(冬禪)의 성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원기 19, 20, 21년의 경우는 근태(勤怠)성적에 ‘임원(任員) 사무(事務)’라고 적고 있다. 이때 

이공주는 정식 출가한 이후로 출가자로서 동선기간 동안 임원 사무를 보고 있는 한 사례라 하겠다. 

38) 이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장하열(연광), ｢‘교무’의 개념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제22회 원불교사상연구 학

술대회, 2003에서 정리한 바 있어 이를 주로 참고하였다. 장하열은 이 의견안 결의의 의미를 “사회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폐기하고 불법연구회라는 종교집단의 특성에 맞는 칭호를 일관성 있

게 호칭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결의의 배경에 “불법연구회의 성장 시기에 종교집단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호칭의 정비와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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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공식화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이춘풍이 상정한 안건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관 남녀선원의 교무(敎務)와 지부 급(及) 출장소의 교무에 향하야 그 아래 상종하난 회원으로

부터 혹 선생님이라고 칭호하난 언사가 있난 바 칭호하는 회원으로서는 아모쪼록 남을 존대하려는 

조흔 생각으로 하난 바이지마는 당하난 사람의 처지에 잇서셔난 실로 미안한 점이 만사오며 혹 

참된 소견이 업난 자난 자존심이 맹장(萌長)할 우려도 없지 아니한 즉 차(此) 언사를 규칙적으로 

폐기하고 서로 그- 법명을 호칭하든가 법호가 잇스면 법호를 칭호하든지 그릇치 안이하면 ｢교무

(敎務)｣라고 칭호하난 것이 올흘 줄로 생각합니다.｣ 우안(右案)에 대하야 일반이 찬성하고 종사주

께옵서도 허가하섯스며 ｢갑(甲)｣으로 감정밧다.39)

여기서 ‘교무’라 호명할 것을 제기한 이춘풍의 본의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혹 ‘참된 소

견이 없는 자’에게 오히려 자존심의 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이춘풍은 

당시 이미 선원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교무’였다. 앞서 ‘교무’가 임원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

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무’는 본관이나 지부‧출장소에서 남녀선원을 지도하는 임원에게 

붙여진 호칭이며 당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40) 

그 명칭의 유래가 불법연구회 초기 7부 중 중심부서인 ‘교무부’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규약에 따르면 당시 교무부의 직무는 “본회의 취지·규약·경전을 가르쳐 연습시키

며, 동하 6개월에 공부인의 일기를 감정(勘定)하며, 연설과 산술을 가르치며, 필요한 역사를 

강습(講習)하기” 등이다. 이는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교무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부서이고 그 역할을 주로 맡

은 임원을 자연스럽게 ‘교무’로 호칭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판 규약에서도 “교무부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장려감독하며 법설 역사 교과서와 

각종 예문을 편집하고 회원입회 수속과 특별 통상회원 명부 급(及) 단명부와 일체도서를 관

리하며 공부의 승강급 각종 예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훈련 외에 훈련과 관련된 자료 

편집과 회원입회 및 공부 정도에 따른 명부관리 및 승강급 예식 등 훈련과 고시와 법위(당

시 학위등급) 관계 업무를 주로 담당한 부서라 할 수 있다.

‘교무’라는 호칭의 유래가 이처럼 ‘교무부’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속에 생겨난 것으로 이것

이 처음부터 출가자를 지칭하는 호칭이었거나 혹은 원불교 성직자의 주된 호칭을 의식한 것

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41) 오히려 부장과 간사를 출가 회원에서 선정하게 된 이후, 

임원은 주로 출가회원이 담당하여 온 것으로 당시 교무부(지부‧출장소 포함)의 직무를 담당

하는 임원에게 적절한 호칭이 필요하여 ‘교무’(혹은 ‘순교무’)로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42) 이

39) 월말통신제11호(원기 14년 음1월).

40) “영광교무 송도군(규) 경성교무 이원영(춘풍)”을 선임함. ｢제6회 평의원회회록｣, 원기 13(1928). 3. 26; “담

임교무난 송만경씨로 되다”라고 하고 있다. 월말통신 2호, 원기 13(1928). 6월.

41) 장연광의 앞의 글에서 “이때부터 ‘교무’라는 개념은 원불교 교역자의 권위와 성직을 상징하는 전문용어로 사

용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대의 해석일 뿐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어떠한 권위가 원불

교 교역자를 상징하는 전문용어를 의식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42) ｢제2회 정기총회회록｣(원기 14년 3월 28일)에서 결의건 토의에서 ‘순회교무(巡廻敎務) 선임에 관한 건’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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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춘풍의 제안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후 순회교무, 교무 등의 임원을 정식으로 선출 임

명하고 있다.43) 그러다가 원기 19년 개정판 규약에는 ‘순교무’와 ‘교무’가 임원의 한 직함

으로 공식 포함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교무’는 ‘교무부’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 법회 등 각종 예식 등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부르는 호칭이며, 이것이 출가자의 통칭이 되고 원불교 교역

자의 대명사로 자리하게 된 것으로 후대의 일로 봐야 할 것이다.44) 다만 어디까지나 본관의 

남녀 선원이나 지방의 지부‧출장소 교역에 임하는 자에게는 ‘교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정

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무’라는 호칭에 대한 이견이 없지 않았다.45) 원기 49년(1964)에는 ｢
교무자격규정｣이 제정되어 1급에서 5급까지 교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46) 하지만 원기 27

년(1942)에 제정된 회규에서 ‘포교사’라는 호칭이 이후 한동안 사용되고 이후 ‘교역자’라는 

용어로 대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원기 47년(1961) 제14회 임시수위단회에서 ｢포교사자격고시규정｣ 등을 심의한 후 법제위

원회를 거쳐 수위단회에서 재심의하여 통과키로 결의하고 있다. 원기 47년(1962) 제20회 임

시수위단회에서 포교사 자격검정 및 전형고시 실시의 건을 만장일치로 찬동 가결하고 원기 

48년도부터 시행키로 결의하고 있다. 그러다가 원기 49년(1964) 제24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교역자고시규정｣과 ｢교역자자격규정｣ 등이 통과되고 비로소 원기 50년(1965)에는 ‘제1회 

교역자자격검정고시’를 실시하여 교무의 자격을 정식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원기 61년

(1976) 11월 2일에 실시한 제71회 임시 수위단회에서 “교역자 호칭을 교무로 결의”하고 있

다.47)  

의되고 있는데, “순회교무선생(巡廻敎務先生)님의 건에 들어가 최도화씨의 특청에 이형국씨의 재청이 있어 순

회교무 선임의 건은 만장일치 찬동으로 가결하고 순회구성(巡廻區城) 급(及) 교무(敎務) 출장요금(出張料金) 

분담의 상칙은 차회 임원회에서 감정키로 하다.”라고 하여 순회교무, 즉 순교무 제도를 도입하면서 ‘순회교무

선생님’이라 하여 ‘교무 선생님’이란 호칭도 혼용해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종사에 대한 호칭도 

‘총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도 이춘풍의 의견에 따라 ‘을’의 감정을 받아 ‘종사주(宗師

主)’라 호칭하게 된다. 월말통신 제11호(원기 14. 음1월).

43) ｢제9회 평의회회록｣ (원기 17년 3월 27일)에서 “1. 당일 선거된 임원 제씨 ① 총부(유급임원) 총무 전음광

(신임) 서무부장 오창건(재임) 서무부서기 김대거(재임) 교무부장 송도성(신임) 교무부서기 송혜환(신임) 상조

부서기 서대원(재임) 감원 이재문(신임) 공양원 이칠성(재임) ② 영광지부(유급임원) 지부장겸 교무 송규(신임) 

서무부장 조갑종(신임) 상조부서기 조갑종 상조부장 이동안 아동교무(兒童敎務)겸 서무서기(이건양) 공양원 이

원화 이도수 ③ (무급임원) 경성지부 교무 이공주 진안출장소 교무 김광선 영광신흥분회 주무 이형국 김제출

장소 교무 박대완 선시(禪時) 교무 김기천 순회교무(巡回敎務) 김영신 조전권. 계 유급임원 14인 무급임원 7

인 합 21인”이라 하고 있듯이 임원 선거를 통해 교무(아동교무), 혹은 순회교무, 주무 등을 임명하고 있다. 총

부와 영산지부의 경우 유급임원으로 뽑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당시 이공주는 출가 이전의 재가임에도 원

기 15년 평의회에서 경성교무로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44) 당시 출가교역자는 ‘전무출신’으로 통칭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출자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고 있다. 하

지만 전무출신은 호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교화현장에서 교도나 일반

인들이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요구된 것으로 이후 그 자리를 ‘교무’라는 호칭이 차지하게 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45) 원기 41년(1956) 1월 28일 개최한 제3회 교정위원회에서는 “교헌개정에 관한 건은 교당, 교무 등의 명칭에 

대한 이견이 있어 차후 개정 때 결정키로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불교72년총람, 원불교 창립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p. 213.

46) ｢교무자격규정｣ 제4조, 원기 49. 4. 6 제정(교규 제6호)

47) 원불교72년총람, 1991,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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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71년(1986)부터 ｢교무회의(敎務會議)｣에 대한 규정이 있어 15년 동안 유지해오다가 

원기 85년(2000) 교헌 개정 당시 폐기하고 그 대신 ｢출가교화단｣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출가교화단은 본교 출가교도를 이단치교의 이념 아래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공부사업의 촉

진과 대중교화로 일원세계 건설에 유능한 조직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6) 원기 27년(1942)에 발행된 불법연구회회규(이하 회규)에도 제5장 회원에서 제2절 

출가회원를 규정하고 있다. “출가회원을 전무출신자라 칭”48)하고, “전무출신은 정신, 육신 

양방면으로 오로지 본회를 창립키 위하여 출가한 자”49)로 한다고 되어 있어 앞의 규약의 

취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회규에서는 전무출신의 기한와 종별을 나누고 있어 전무출신 내의 분류를 가시

화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존의 전무출신의 실행단과 기성단의 2가지 분류에서 발전된 모습

으로 볼 수 있는데, 회규에서는 전무출신자를 ‘정식 전무출신자, 훈련 전무출신자, 예비 전

무출신자, 기성 전무출신자’의 4기로 나누고 있다.50) 그리고 다시 “정식 전무출신자는 그 의

무이행 성적의 우열을 따라 1종으로부터 5종까지 등급”을 두고 있다.51)

이는 앞서 임원의 공부 비용의 마련의 문제에 따라 2종으로 나눈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

제이다. 회상 창립이 20여년이 넘어가면서 전무출신의 기한 오래된 자가 생기게 되므로 그

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했을 것이며, 또한 전무출신 지원자가 꾸준히 늘어감에 따라 예비교육

과정에서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정식전무출시자의 종별은 그 의무이행성

적의 우열에 따른 것으로 후대에 잠시 제도화되었던 ‘연한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제2항 수속에서 전무출신의 지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자격에 있어 학력에서 초등

학교 이상 혹은 순한문의 문리를 통한 자로 하여 연령도 15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52) 이는 구체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신심과 서원, 그리

고 보증인의 추천 등을 위주로 보지만 학력이나 악행 여부, 장애 및 전염병, 그리고 연령  

등의 제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4항 ‘전무출신 권장자’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등장한다. 전무출신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사가의 일을 담당한 자를 전무출신 권장자로 대우하야 그 공로를 표창하는 제도53)로 전무출

신자의 희망에 의하여 정54)한다. 회규에서는 이를 “3종으로 구별하야 앞의 제139조를 완

전 실행케 한 자를 1종, 혹 소소한 구애는 있을지라도 큰 구애를 주지 않는 자는 2종, 크게 

구애될 일만 보아주는 자는 3종”55)으로 하고 있다. 

48) 회규, 제128조.

49) 회규, 제129조.

50) 회규, 제130조. 

51) 이는 다음의 5가지 조항에 이행여부에 달려 있다. 

    1. 사가의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 자.

    2. 임무 이행의 취지가 급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의무감으로써 실행한 자.

    3. 본회 명령에는 호오(好惡)를 불택(不擇)하여 항시 그 지정 임무에 노력하는 자.

    4. 정신과 힘을 다하여 본회 외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한 자.

    5. 공부 사업 양방면으로 공덕이 항시 들어나는 자. 회규, 제139조.

52) 회규, 제144조.

53) 회규, 제150조.

54) 회규,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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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규는 기존의 규약에 비하여 그 항목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56) 특히 이후 

교역자 제도의 기본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원불교’라는 교명을 선포하면서 원불교교헌이 제정된다. 원기 33년(1948) 4월 

26일 제정된 교헌에 보면, 제3편 교제(敎制)에서 ｢전무출신｣장과 ｢거진출진｣장이 나란히 

자리하게 된다. 제16장 전무출신에 23개 조항, 제17장 거진출진에 13개 조항을 두고 있다. 

전무출신에 대해서는 제1절 자격, 제2절 종별, 제3절 절차, 제4절 대우 및 징벌로 상세히 다

루고 있다. 특별 종별의 경우는 2종(鍾)․3기(期)를 두고 있는데, 종별은 지정 요금(급료)를 받

는 지 여부에 따라 2종을 두고 있으며, 연한에서는 집무기간에 따라 1기, 2기, 3기의 연한의 

차이를 두고 있다.

7) ｢전무출신규정｣은 원기 53년(1968) 제정된 이후 원기 89년까지 모두 9차례 개정을 거

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57) 이 가운데 원기 53년 제정된 내용과 이후 원기 77년(1992) 전면

개정의 내용, 현재의 규정만을 비교하여 간단히 그 변천의 대체를 살펴보자.

원기 53년 규정은 앞서 밝힌 회규와 교헌에서 제시된 틀을 거의 따르고 있다. 그것이 

원기 77년 전면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 변화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기 53년 ｢전무출

신규정｣은 총 7장 62개조로 구성된다. 총칙(7), 자격(3), 연한(3), 절차(25)[1절 지원(8), 2절 

추천(3), 3절 사가와의 관계(11), 4절 서원(3)], 성적(6), 대우 및 징벌(10), 친애(11), 부칙

(1)이고 부록으로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55) 회규, 제152조. 제154조 전무출신 권장자 중 10년 이상 1종 또는 2종의 인증을 수한 자는 사후에 전무출

신으로 대우함.

56) 규약은 본회의 유래, 취지설명, 원칙과 세칙으로 이루어진다. 원칙은 총 6장 22조로 이루어지며, 세칙은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 가운데 제2장 임원에 6개조 정도가 교역자에 대한 규정과 관련되는 것이

며, 세칙에서 4장 임원선거규약 1개조, 5장 사무인처리사항 2개조, 6장 상벌규약 3개조, 7장 임원명의순서, 

14장 연구인출가규약 2개조 등이 더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세칙의 마지막 14장이 출가에 관한 규약으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개정판 규약의 경우는 역시 유래, 취지설명, 원칙, 세칙으로 이루어지며, 원칙은 총 9장 29조로 이루어지

며, 세칙은 총 12장 75조로 많은 조항이 새로 신설 보완됨을 알 수 있다. 원칙 가운데, 제4장 임원에 10개조

가 교역자 규정과 관련되며, 세칙에서 제3장 출가 3개조, 제4장 임원규정 3개조가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회규의 경우 다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회규의 경우 총 12장 250조 달한다. 특히 원

불교에서는 생소한 ‘포교’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포교와 관련된 조항만 해도 제2장 교의의 선포 및 의

식의 집행에 9개조, 제4장 포교사에 9개조 등 18개조이다. 이 조항 등은 직접 교역자와 관련된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교단의 일관된 흐름과는 다소 이질적인 내용이라 발간 당시의 상황에서 부득이 설정

된 내용은 아닌가 한다. 이후 ‘포교사’라는 명칭은 이후 원기 59년(1965) 경까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

다. ｢포교사자격검정규정｣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후 ‘교역자’란 용어에 포괄되고 다시 ‘교무’라는 호칭으로 

통일되고 있다. 포교사가 순(회)교무와 같은 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무부의 소관사항에 ‘포교 및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이 포함되고, 교감이 소관 지방의 포교사에 해당한다고 한 점 등에서 그러하다. 이를 

제외하고 교역자와 관련된 조항은 제3장 2절 본부와 제3절 지부출장소에 일부 조항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

련은 제5장 회원에서 재가회원과 출가회원에 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제5장 제2절 출가회원에 128조에서 

155조까지 28개 조항을 두어 총칙, 수속, 대우, 전무출신권장자, 제명 등 5개항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제3절 거진출진자에 3개항을 두어 별도 규정하고 있다.  

57) ｢전무출신규정｣은 원기 53. 11. 4 제정(교규 제 22호)된 이후, 원기 57. 1. 11 개정(교규 제 28호); 원기 

68. 2. 22 개정(교규 제 62호); 원기 70. 9. 20 개정(교규 제 70호); 원기 77. 2. 12 전면개정(교규 제 95

호); 원기 79. 1. 31 개정(교규 제102호); 원기 82. 7. 31 개정(교규 제130호); 원기 85. 12. 12 개정(교규 

제163호); 원기 88. 5. 13 개정(교규 제173호); 원기 89. 11. 8 개정(교규 제180호) 등 9차례에 걸쳐 개정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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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77년 개정된 규정을 보면, 총 7장 46개조로 구성된다. 원기 72년 4차 개정된 교헌 
제18조에 의거한 것이다. 

제1장 총칙(8개조)[목적, 정의, 정신, 자세, 솔성요론과 계문준수, 품과]

제2장 자격취득(9개조)로 1절 지원(2개조)[지원자격, 구비서류], 2절 심사(4개조)[예비심

사, 추천‧보증, 중앙심사, 등록], 3절 교육 및 서원(3개조)[교육, 승인, 서원의식]

제3장 복무 및 생활(10개조)[근무처, 인사, 휴역, 자퇴, 정년퇴임, 복제, 생활의무, 금지 및 

제한, 친애의 도, 수덕회]

제4장 사가와의 관계(3개조)[사가의 책임, 가족대동, 정토회]

제5장 처우(9개조)[근무성적, 용금‧생활지원‧급료, 학비보조, 은족결의, 요양과 휴양, 노후정

양, 보장, 향례, 후원기관]

제6장 상벌 및 성적(5개조)[상벌, 직무정지, 사면‧복권, 초과분‧미달액, 성적]

제7장 보칙(2개조)[특별봉사, 시행규칙]

원기 53년(1968)의 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첫째, 전무출신의 정신와 자세에 대한 규

정 추가 및 수정, 둘째 ‘연한제 폐지’와 ‘품과제 도입’, 셋째, 복무 및 생활 규정 강화, 넷째 

용금‧생활지원금‧급료에 따른 전무출신의 구별, 다섯째 특별봉사 규정의 도입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 중 둘째 품과제 도입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원기 68년

(1983) 2차 개정에서 기능직, 봉공직, 행정직, 교육직, 교화직의 5가지 직종을 도입58)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무’, ‘도무’, ‘덕무’의 품과제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두 제도 

모두 ‘능력과 적성에 따라’ 혹은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의 공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에서는 같다.59) 하지만 품과제의 경우는 그동안 원불교 출가자는 ‘교무’라고 하는 관념이 정

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출가자 내에 교무, 도무, 덕무라는 3가지 호칭이 생기게 되

어 단순한 호칭의 혼란이 야기될 뿐 아니라 신분상의 차이가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60)

58) 제2장 직종 및 자격, 제8조 전무출신에 기능직, 봉공직, 행정직, 교육직, 교화직을 두어 본인의 능력과 적성

에 따라 공헌하도록 한다. 직종으로서 전무출신의 자격과 대우는 차별하지 않는다.

    ①기능직은 각종 기능 자격자로서 해당 기능직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봉공직은 중앙총부 각급 기관‧교당의 일반직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③행정직은 중앙총부 및 각급 기관의 관리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교육직은 각종 전문적인 교육직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⑤교화직은 각종 전문적인 교화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전무출신규정｣, 원기 68. 2. 22(교규 제62호)

59) 직종별 전무출신 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이성택은 “당시 5종의 직별 중 교화, 교육, 행정은 교무직이라고 

한다면, 기능직, 봉공직으로 3대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직종의 정착은 그동안 전무출신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근본적인 구별이 생기는 것”이므로 “동일 이념의 공동체 속에서 생겨나는 위화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면서 “원불교라는 집단이 사회에서 수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다양한 요구를 교무라고 하는 

자격과 자질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보고 기능직 전무출신의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교무직의 자질 향상과도 연결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능직, 

봉공직 양성 교육기관, 교단 참여의 의무와 책임, 권리의 원만한 제도적 장치의 요청, 퇴직이나 사후의 예우제

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단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성택, ｢전무출신제도의 

전망과 과제｣,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보 29호, 1988, p. 14 참조. 이 글은 제8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발표요지를 실은 것이다.

60) 원불교 교역자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정천경은 4가지 문제점을 정리

하고 있는데, 1. 출가교역자의 호칭이 너무 많아 통일이 되지 않은 점, 2. 출가교역자 호칭이 너무 관료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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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의 경우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3가지 구별을 둔 것이다.61)

다섯째 특별봉사의 경우는 재가교도가 일정기간 전무출신에 준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준 규정이라 이 또한 출가와 재가를 잇는 통로를 열어 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후에도 5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품과전환’에 대한 규정과 급여

에 대한 규정62) 등이 보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무출신 관련 규정들도 많이 정비되고 있다. 규정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자격과 관련하여 품과(｢전무출신품과별자격규정｣, ｢전무출신품과별자격전형규정｣), 지원(｢전
무출신지원자심사규칙｣), 교육(｢예비전무출신교육에 관한 규칙｣, ｢5급교무자격검정규정｣, ｢5
급교무자격검정시행규칙｣, ｢전무출신역량개발교육규정｣), 훈련(｢전무출신훈련시행규칙｣), 복

무 및 생활에서 인사(｢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생활‧복제(｢도량생활규정｣, ｢교복과 법락에 

관한 규정｣), 사가생활과 관계에서 정토회(｢정토회규정｣), 처우와 관련해서 휴무(｢전무출신휴

무에 관한 규칙｣), 요양‧휴양‧정양(｢전무출신요양규칙｣, ｢전무출신정양규칙｣, ｢원불교수도원규

칙｣), 은족결의(｢은족규정｣), 급여‧후생헌금(｢전무출신급여 및 후생헌금시행에 관한 규칙｣), 
후원기관(｢전무출신후원공단규칙｣), 상벌 및 성적에서 상벌(｢징계규정｣, ｢사면복권에 관한 규

정｣), 사업성적(｢교도사업성적사정규정｣), 그리고 시행규칙(｢전무출신시행규칙｣)까지 ｢전무출

신규정｣과 관련된 총 23개 세부 규정이 있다. 

여기에 전무출신 관련 규정으로 ｢정남‧정녀규정｣, ｢정남‧정녀규정 시행규칙｣, ｢정화단규정｣, 
｢출가교화단규정｣, ｢교역자대회규정｣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3. 재가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

1) 종교가에서 재가자의 경우 대체로 보조자, 후원자의 역할을 많이 맡아왔고 교역의 주체

가 된다는 것은 아직 생소하다. 하지만 재가 교단으로 성공한 종교단체가 없지 않고 또한 대

종사의 본래 취지와 회상 창립의 초기에 재가자들이 중요한 역할과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가교역자가 교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역사

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원불교 교화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교단이 역사를 거듭해 오는 동안 출가 중심의 교단운영으로 인하여 재가‧출가의 균

형은 자연 출가 본위로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규정에 있어서

세속적인 면이 강해 종교적 특징이 없다는 점, 3. 출가교역자의 품과별 호칭과 직급별 호칭에 따른 혼선 문제, 

4. 재가교역자는 호칭이 없고 직함만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정천경, ｢원불교 교역자 호칭에 대한 고찰｣, 
신룡교학회 제31차 학술발표회 자료집 ｢원불교 용어‧호칭에 대한 재조명｣, 신룡교학회, 1996. pp. 23-24. 

61) 제1장 총칙, 제7조(구별) ①전무출신은 교단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별을 두어 문호를 열어갈 수 있다. 

1. 용금을 받는 자, 2.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급료를 받는 자. ｢전무출신규정｣, 원기 77. 2. 12(교

규 제95호).

62) 규정의 조목 명칭도 ‘용금‧생활지원금‧급료’의 조목이 ‘급여’로, ‘초과분‧미달액’의 조목은 ‘후생헌금’으로 각각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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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무출신 관련 규정은 교단의 역사 속에 세밀하게 다듬어져 온 것에 비하면 재가교역자 

규정은 그 숫자도 ｢거진출진규정｣, ｢원무규정｣,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 등이 전부이며 규

정의 양도 2쪽을 넘지 않아 매우 소략한 형편이다. 관련 규정으로 ｢교당교화단규정｣, ｢교도

사업성적사정규정｣, ｢교역자대회규정｣ 등이 있지만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규정의 빈약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단에서 재가교역자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것이 그리 오

래되지 않으며 여전히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2) 재가교역자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볼 때, 출가교역자와 구분되기 이전에는 주객이 없이 

그야말로 혼연일체로 함께 했다는 점이다. 그 출발도 출가교역자 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영산 시절과 변산 시절에 ‘전무노력자’ 혹은 ‘전무주력자’의 경우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여 지

칭한 것이 아니며, 그 공로자를 치하하는 최상의 표현으로 ‘전무(專務)’라는 수식을 사용한 

것일 뿐이다. 재가 중에 많은 전무노력자와 전무주력자, 그리고 후원인으로 회상 창립에 일

조하고 있으며, 초창 여성 선진 대부분도 재가자의 신분으로 교역에 성공적 자취를 남기고 

있다.

재가는 출가의 상대 개념이지만 그것이 초창기부터 신분의 차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

으며, 재가․출가공부인의 처소로 ‘재가공부’는 주로 세간 생활이요, ‘출가공부’는 출세간 공부

이라 이 세간과 출세간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교강(敎綱) 잡아주신 본의에 따른 것

이었다. 그러다가 회상 창립이 본격화되면서 사가와 고향을 떠나 공도에 오롯이 힘쓸 것을 

서원한 ‘전무출신’이 나오게 되면서 ‘출가자’, ‘출가회원’이라는 신분상 영역이 생기게 된다. 

이들이 자기 공부 준비와 함께 다른 이들의 공부를 위해 사업계의 일각에서 ‘임원’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당시 임원은 출가만이 아니라 재가임원도 있었다. 다만 대체로 부장과 간사 

등은 출가회원이 맡아 주로 직무를 분담하고 있다.

원기 13년(1928) 이후 교무, 순(회)교무 등이 임원 명단에 등장하는데, 이는 부장, 주무, 

간사 등과 같이 총부와 지부‧출장소 등에서 활동했던 임원의 일원이었다.63) 교무가 지금과 

같이 출가자의 대명사처럼 쓰이기 이전에 ‘재가교무’가 있었는데, 그 실례가 바로 이공주 종

사이다. 당시 경성출장소 이춘풍 교무가 병환으로 시무를 못하게 되자 부득이 원기 14년

(1929) 이공주가 경성출장소 예회 및 시무를 전담하게 되고 이를 원기 15년(1930) 4월 23

일(음 3월 25일) 열린 제8회 평의회에서 결의하여 이공주가 정식 경성교무로 발령을 받게 

된다. 이는 출가교무가 아닌 재가가 교무로 임명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64)

교무라는 호칭이 원래 출가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기 이전에는 재가자가 교무가 되는 

데 어떠한 제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교무라는 호칭이 원불교 출가자의 통

칭으로 사용되고 이후 부득이 ‘재가교무’라는 호칭이 일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원기 34년(1949) ｢거진출진규정｣에 나타나고 있다.65) 이 규정은 해방후 ‘원불교’

63) 임원이므로 그 임기가 있는 것이다. 개정판 규약에 따르면, 교무와 순교무의 경우는 부장과 같이 3년 임기

였고, 주무와 간사는 2년 임기이다. 그것은 순환제와는 다른 것은 교무를 맡다가 부장이 되기도 하고 부장을 

하다가 교무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현재와 같이 한 번 교무가 되면 (출가자로서) 교유한 신분을 얻게 되어 

평생 교무와 같은 개념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재가교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논리로 재가라 

할지라도 당시 모든 임원을 맡는 데는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64) ｢제8회 평의회회록｣, 원불교교고총간 6권, p. 189. 같은 날 조송광은 김제(원평) 교무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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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명을 선포하면서 함께 제정된 원불교교헌(원기34. 4. 26) ‘제17장 거진출진’에 바탕

한 것이다. 특히 규정의 2조에서 거진출진의 자격에 대한 교헌 제163조 제3항의 특별의무

에 관한 내역으로 “1. 봉불(법신불 봉안한 것), 2. 예회(정례법회에 연중 반수이상 출석한 

것), 3. 지계(계문에 특별한 범과가 없는 것), 4. 예전(모든 의식을 예전에 의하여 실행한 

것), 5. 보은미(총부와 당지부의 유지를 위하여 보은미를 봉납한 것)”을 밝히고 “단 신성은 

충실하나 가정상 자유가 없어서 이상 의무를 다 실행하지 못한 자는 소관(所管) 교무의 심산

(心算)으로써 이를 인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제3조에서는 재가임원에 대한 내역을 소개하는데, “1. 지부장, 2. 지소장, 3. 주무, 4. 

재가교감, 5. 재가교무, 6. 재가순교” 등이다. 계속해서 제4조에서 “지부장, 지소장, 주무는 

교헌의 정한 바에 의하며 재가교감, 재가교무, 재가 순교는 형편상 전무출신은 못하나 선원

과 학림에 다년간 훈련을 받아 능히 교화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재가 중 보조임무를 명하여 

힘 미치는 대로 교화에 협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6조에서는 “거진출진 자격 제5항 전무출신보호에 관한 것은 전무출신 주력보호자에 한

한다.” 제7조에서는 “거진출진자격 제6항 의무노력에 관한 것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시일

을 1종 전무출신과 동례(同例)근무한 자로 한다. 단 처음은 전무출신 서원을 아니하였을지라

도 실근무가 7년 이상이 되면 전무출신에 입격한다.” 제8조에서는 “거진출진자격 제7항 ‘적

당한 인재학비담당에 관한 것’은 교중 공천에 의한 인재에 한하며 또는 인재의 지명은 아니

하나 당시 공비생 1인분의 지정학비를 담당한 자로 한다. 단 2인 이상의 학비를 담당한 자

는 만5년에 거진출진으로 인증한다.”고 하여 거진출진의 자격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원기 66년(1981) 제정(?)된 ｢거진출진규정｣에서는 거진출진의 자격을 다만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이 출중하여 원성적 준5등 이상인 자로 그 공덕이 항상 드러나는 

이”66)라고만 할 뿐이다. 원기 69년(1984)의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에 “재가교역자란 재

가교도로서 재가교무 및 임원으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종별에

서 “재가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을 둔다”고 소개하고 있다.67) 

그러나 원기 80년(1995) 개정된 ｢재가교역자인사임명규정｣에는 ‘재가교무’가 ‘원무(圓務)’로 

대치된다.

한편 ｢원무규정｣으로 원기 81년(1996) 제정68)되는 데, 부칙에서 “｢재가교무규정｣은 폐지

한다고 하고 있어 이 때 원불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재가교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되는 것

65) 다만 이 규정이 정식 규정으로 통과되어 효력을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 ｢거진출진규정｣은 원기 66년에 

제정된 것으로 나와 있다. 

66) ｢거진출진규정｣, 원기 66. 8. 13 제정(교규 제56호)

67)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 원기 69. 9. 18(교규 제66호)

68) ｢원무규정｣, 원기 85. 10. 31(교규 제160) “제5조(자격) 원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30세 이상으로 심신과 서원이 확고한 자.

  2. 법랍 10년 이상, 법계 교선 이상으로 인품과 덕망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교리 해석에 큰 과오가 없고 남다른 공심으로 교화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자.

  4. 재가 교역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전형위원 전원의 합의로 종법사의 재가를 얻은 자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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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재가교무’가 사라지게 된 것은 이미 정착되어 통용된 

교무의 용례가 출가자의 신분을 대표하는 용어로 인식된 상태이므로 재가자를 위한 용어가 

새롭게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가교역자(기존의 재가교무)를 대신할 호칭으로 ‘원무’

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결국엔 재가자가 교역의 주체로 나설 때 출가자와 동등한 호칭으로 

나설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법사라든지 법위나 법계에 따른 호칭으로 볼 때는 통용의 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역을 동등한 입장에서 담당하고자 한다면 ‘원무’의 역량이 교화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지 모르겠다. 이는 도무와 덕무처럼 같은 출가 전무출

신이지만 서로의 직능별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원무는 다만 재가자라는 신분

상 차이가 있을 뿐 많은 부분 기존 교무가 담당했던 영역과 겹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69) 

3) 한편 ‘거진출진(居塵出塵)’이라는 용어는 출가회원에게 ‘전무출신’이라는 호칭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재가회원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거진출진’이라고 부

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불법연구회 초기 조단 과정에서 ‘전무출신실행단’과 ‘기성단’

과 함께 ‘거진출진단’을 둔 것에서 보면 늦어도 원기 13년(1928) 경에는 교단내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70) 당시에 출가‧재가의 개념이 공부인의 처소 개념으로 쓰이는 등 혼용되고 

있었던 점에 비하여 ‘전무출신’이란 용어처럼 ‘거진출진’은 일종의 재가 전무출신과 같은 개

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통단’과는 구분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회상에 공적

이 드러난 자로서 그 공부와 사업에 의해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거진출진’이 규정으로 처음 공식화된 것은 회규에 와서이다. 회규의 경우 제5장 

회원에서 재가회원과 출가회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절 출가회원에 128조에서 155조까지 

28개 조항을 두어 총칙, 수속, 대우, 전무출신권장자, 제명 등 5개항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

고 있고, 제3절 ‘거진출진자’에 3개항을 두어 별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진출진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6조 재가 회원으로써 진세의 향락을 끈고 오직 본회의 공부와 사업에 락을 가진 자를 거진출

진자라 칭함.

69) 예를 들어 교당에 교무가 발령될 수 없을 때, 원무가 교무가 했던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까지도 충

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록 (재가)교무란 호칭은 쓰지 않더라도 재가 신분으로 경성지부 교무의 역

할을 했던 이공주 종사의 사례가 많이 참고될 것이라 생각된다.

70) 농업부창립과 인재양성소창립의 사업가담표에 보면 인재양성소창립에 연합으로 가담한 단을 보면 전무출신1

회실행단, 전무출신5회실행단, 거진출진제1회단 등 모두 3개단 27명이다. 월말통신 제4호, 사업가담표, 원
불교자료총서 제Ⅰ권, 원불교출판사, 1984, pp. 113-114. 한편 원기 13년 3월에 열린 제1회 기념총회에서 

창립유공인의 기념촬영이 있었는데, 이 때 기사를 보면 “사업 일등 유공인 : 이청춘 이동진화 김광선 서중안 

전삼삼, 10년 이상 전무출신자 : 김기천 송규, 5년 이상 전무출신자 : 송만경 송도성 이준경 이춘풍 김광선 

김삼매화 조갑종 이동안 전음광, 재가회원 중 1등 전무주력자 : 이형국 김남천 오창건 이재철 이공주 구남수 

장적조 이만갑 박사시화 최도화, 재가회원 중 2등 전무주력자 : 이호춘 문정규 박원석 조송광 정삼보화 이성

각 최상옥 심오운 민자연화 김정각 김낙원 노덕송옥 이철옥 정세월 이현공 이정원 박해원옥 송월수 이강연화 

권동화 박공명선, …(중략)… 단 이원화는 재가 전무주력 1등 자격에 합당하나 당시 총회에 불참하엿음으로 

사진에 결원되엿으며 …(후략)….” 창건사, 회보 49호, 원불교자료총서 제IX권, 원불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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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거진출진자는 공부와 사업에 대한 정도가 전무출신에 비하야 큰 차이가 없으나 형편에 

의하야 본회로부터 직접 직무 임명의 책임이 무한 자로 함.

제158조 거진출진자는 다년간 경력으로써 좌의 5항이 충실하여야 소호도 흠이 없는 자는 1종이

요, 그 다음은 우열을 따라 2종 3종 4종 5종으로 정함.

1. 호의호식을 불고하고 험의악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부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 하는 자.

2. 재색의 락을 불고하고 담박한 생활을 할지라도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 하는 자.

3. 명예와 권위를 불고하고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 하는 자.

4. 안일을 불고하고 육신과 정신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본회 규칙 생활을 영구히 계속 하는 

자.

5. 공부계와 사업계에 항상 성심으로 조력하야 래왕간에 공덕이 많이 들어나는 자.71) 

이것이 원불교교헌이 새롭게 제정되어 자격에 대한 내용을 계승하면서 다소 추상적인 

자격 조항을 공부와 사업의 연한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제1절 자격

제162조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에 출중한 자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163조 거진출진은 좌의 조항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한다.

1. 10년 이상을 대조하여 세간에 많은 고락과 도문에 많은 고락을 경과하되 도심이 여일하여 그 

환경에 끌리지 아니한 자.

2. 10년 이상을 대조하여 선원과 강습에 연중 누석(漏席)이 없고 예회성적이 여일한 자.

3. 총부지부를 물론하고 10년 이상의 특별의무를 잘 지킨 자.

4. 재가임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공로가 있는 자.

5. 10년 이상 전무출신을 보호하여 권장이 있게 한 자.

6. 3년 이상과 7년 이하의 의무노력이 있는 자.

7. 전무출신에 공헌하기 위하여 적당한 인재의 학비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8. 특신급 이상의 법계와 5등 이상의 사업성적이 있는 자. 단, 이상 각 항중 1건에만 해당하여도 

거진출진으로 인증한다.72)

특히 원기 34년 제정 교헌에서는 자격뿐만 아니라 대우 및 징벌 등을 13개 조항으로 

증설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5차에 걸친 교헌 개정 과정에서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이 하나의 조항으로만 언급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규정으로 이관되게 된다.  

｢전무출신규정｣이 일찍부터 발전되고 연구되어 온 것에 비하여 거진출진에 대한 세부규정은 

답보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Ⅲ. 나가며

이상 출가재가 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대략 살펴보았다. 하지만 상세히 다루지 

71) 회규, 원기 27년.

72) 원불교교헌, 원기 3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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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많은 부분이 없지 않다. 다만 본 연구가 보다 나은 연구 촉발의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하며, 일부 진행된 연구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필자의 한계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간단리 정리하여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1) 원불교 교역자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규약, 회규, 교헌을 중심으로 한 각종 법규

와 관련된 초기교서와 각종 회의록, 사업보고서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다. 특

히 교역자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교헌이 발표된 이후 각종 법규가 정비되면서 더욱 활발해

지기 때문에 이후의 수위단회, 교정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록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무출신을 비롯한 재가출가 교역자 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이후 최근 15년

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논의는 수위단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료집으로 지

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총무위원회의 ‘세대교역자 제도’에 대한 연구73)가 시작에 있어 눈

에 띈다. 같은 해 기존 ｢전무출신제도와 관련된 자료모음｣74)을 통해 초기교서로부터 전무출

신제도의 기초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는 1996년에 ｢전무출신 제도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김경일의 ｢세대교화 제도의 가능성｣, 이명희의 ｢정남정녀제도의 이념 정립 및 대

책｣, 성도학의 ｢결혼한 전무출신의 가정윤리(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75) 계속해서 1997

년에 ｢재가교도의 교화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재가교역자에 교화참여와 훈련(양성) 과

정에 대한 논의,76) 권도갑(2000)의 정토회원의 교역자화에 대한 논의,77) 그리고 백인협

(2004)의 재가교역자 양성과 보수교육에 대한 논의78) 등이 진행되면서 재가교역자의 교화

73) 전문위원연구모음집 총무위원회(김주원․황인철․배심덕․성명종․조학심․이정택․최지원) 편, ｢II. 세대교역자 제도｣, 
분석과 전망 2호, 수위단회사무처, 1994, 4월.

74) 수위단사무처, ｢전무출신제도 관련 자료모음｣, 분석과 전망 제9호, 수위단사무처, 1994, 7월. 이 자료는 세 

부분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I.전무출신 규정의 연원｣에서 규약(원기 12, 19), 회규(원기 26-33), 원불교

내규(원기 34년)를 ｢II. 전무출신 제도 관련 결의 내용과 토의 요약｣에서는 원기 55년 제39회 임시수위단회 

의 내용이후 원기 77년 제3대 20회 임시수위단회의 회의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회의기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목차만 소개하자면, 전무출신 처우 통일에 관한 것(55.12.4), 전무출신 용금 통일에 관한 것(56.2.2), 전무출신 

정신의 지도방안 수립의 건(56.3.7), 전무출신의 사회직 겸직에 관한 것(56.3.7), 전무출신 규정 제45조 해석

의 건(56.3.27), 전무출신 처우 및 후원대책의 건(64.10.15), 교역자 제도상 문제점 토의 요약(65.6.17), 전무

출신 종별토의 요약(76.2.20), 전무출신 규정 개정토의 요약(76.6.29), 전무출신 규정 심의토의 요약(76.9.20), 

전무출신 규정 개정심의 토의 요약(76.11.9), 전무출신 규정 개정심의 토의 요약(77.9.3) 등으로 원기 60년대

까지 산발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원기76-77년에는 ｢전무출신규정｣의 전면개정(원기 

77.2.12)에 즈음하여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III. 전무출신규정｣에서 

개정된 규정을 모아두고 있다.  

75) 수위단회사무처, ｢전무출신 제도분야에 대한 연구｣, 분석과 전망 14호, 수위단회사무처. 김경일, ｢I. 세대교

화 제도의 가능성｣, 이명희, ｢II. 정남정녀제도의 이념 정립 및 대책｣, 성도학, ｢III. 결혼한 전무출신의 가정윤

리(初)｣, 1996.

76) 수위단회사무처, ｢재가교도의 교화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과 전망 19호, 수위단회사무처. 장도영, ｢I. 
재가교도를 현장교화의 주역으로｣, 안인석, ｢교당관리에 관한 연구｣, 박인해, ｢III. 재가 교역자 훈련 과정｣, 
1997.

77) 권도갑, ｢정토회원의 교역자화에 관한 소고｣, ｢원기83년도 후반기 연구발표｣, 분석과 전망 22호, 수위단회

사무처, 2000. 같은 해 후반기에는 최경도, ｢전무출신의 사가생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남자전무출신을 중

심으로-｣, ｢원기84년도 전반기 연구발표｣, 분석과 전망 23호, 수위단회사무처, 2000가 있어 당시 전무출신 

사가생활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려 정토회원이 교역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교화참여와 경제적 문

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78) 백인혁, ｢재가교역자 양성과 보수교육에 대하여｣, 분석과 전망 30호, 수위단사무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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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안과 교육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동연구(2005)로 ｢전무출신 

제도 개선방안 연구｣이 제안되기에 이른다.79) 이후 장오성(2005)의 ｢여성교역자 제도의 문

제점 및 개선방안｣80), 최정안(2006)의 ｢재가를 활용한 교도훈련 및 교화활동보고서｣81), 총

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동연구(2006)로 ｢원기100년을 향한 재가교역자 제도 개선

방안｣82) 등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수위단회를 중심으로 한 교역자 제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교단 내부의 논의에 

그치고 있어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 밖에 일부 학술지 논문83) 및 학위논문이 제

출되고 있으며, 학술대회84) 등에서 일부 공개적인 논의가 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 

현재까지 원불교 교역자와 관련된 학위논문이 23편(박사2, 석사21)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

된다. 이 가운데 재가교역자에 대한 내용 2편85)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가교역자, 특히 교무

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별 영역에 대한 연구로는 출가교역자와 관련된 논문 중 남녀

평등사상과 관련된 논문이 5편으로 이들은 여성교역자의 활동에 주목하면서도 평등사상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86) 이 가운데 장신자(1998)

79)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공동연구), ｢전무출신 제도 개선방안 연구｣,  분석과 전망 31호, 수위단사무

처, 2005.

80) 장오성, ｢여성교역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과 전망 31호, 수위단사무처, 2005.  

81) 최정안, ｢재가를 활용한 교도훈련 및 교화활동보고서｣,  분석과 전망 32호, 수위단사무처, 2006.

82)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동연구), ｢원기100년을 향한 재가교역자 제도 개선방안｣, 분석과 전망 
32호, 수위단사무처, 2006.

83) 안훈, ｢교당조직체계를 통한 재가교역자활용방안-교화단조직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 21집, 원불교사상

연구원, 1997. 이외에 교역자와 관련된 논문이 수 편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교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것

도 복지와 교육(예비교무 교육포함) 등에 편중되어 있다.

84)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전무출신의 제조명｣, 제8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회의 자료집, 1979. 교단 제3대를 준

비하면서 전무출신 정신과 이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전무출신 제도에 대한 논의는 

성도종의 ｢타종교 성직제도와 전무출신제도의 비교｣와 이성택의 ｢전무출신제도의 전망과 과제｣에서 일부 진

행된다. 성도종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의 성직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무출신제도의 전통적인 특징은 “남․
녀의 동등한 자격과 대우, 결혼생활과 독신의 자유 선택, 무보수 봉사와 의식용금의 공가 수용, 중앙인사기관

의 절대적 권위 등”으로 보고, “과거 종교의 역사에서 독신과 결혼생활을 동시에 동일한 틀에서 수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이 문제로 교단을 분립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고리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하의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구분되어 모순과 갈등이 없도록 수용하는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여타의 많은 

사항들이 부수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성택은 전무출신의 공동생활 문제의 재조

명과 전무출신의 이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무보수 봉공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직종별 

전무출신 제도로 기능직․봉공직 전무출신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논의로는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불교 교무상의 다각적인 모색｣, 제22회 원불교사상연구학술대회 자

료집, 2003가 있다. 이 학술대회는 교단100년을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최영돈(희공)의 ｢결복기 교운을 열어

갈 교무상｣, 최상태(성훈)의 ｢원불교 교무상의 시대적 모색｣, 김길호(덕권)의 ｢원불교 교무상의 다각적인 모색

｣ 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무상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룬다. 이 내용은 이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8집

(2004)에 재수록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성장(성훈)의 ｢21세기 사회복지 시대의 교무상｣, 류성태의 ｢지식정보 

사회와 교역자상｣, 정헌주(천경)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교무상｣, 박희종(덕희)의 ｢교화성장을 

위한 교무의 리더쉽 연구｣, 강철진(성경)의 ｢상장례의식 집례자로서의 교무상｣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장하열

(연광)의 ｢‘교무(敎務)’의 개념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교무, 교역자, 전무출신을 비롯하여 재가교역자에 이르

기까지 제도 변천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85) 金成容, 圓佛敎 在家敎徒의 役割에 關한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朴惠晟, 재가교화단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6) 朱春燁, 圓佛敎의 平等敎育思想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金映禮, 圓佛敎 平等思想에 관한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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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녀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논문87) 등이 여러 편 제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천지

연(1999)이 기혼 남자교역자의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

훈련,88) 예비교역자의 만족도,89) 교역자의 기능90), 조직 헌신의 형성요인91) 및 자아정체성

에 대한 연구92), 그리고 교도들의 교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93) 등이 진행되었다. 

좀 더 포괄적인 연구는 김선명(1998)의 초기 교역자 집단에 대한 연구와 장하열의 교무

상94)에 대한 접근이 있다. 특히 김선명은 원불교의 초기 모습이 재가․출가와 기혼․미혼, 남

녀, 노소,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동참하고 있었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

다.95)

이상 크게 남녀평등과 관련하여 여성교역자 제도와 교역자 복지제도 등에 연구가 많은 것

은 원불교 여성교역자들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했던 점, 그리고 교역자 제도에 있어서 원불

교가 복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대한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

다. 다만 그 제도적 한계와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일부 제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아마도 교역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원불교 교역자 사회

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집단에 대한 개별 평가가 교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나 성격상 구

체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교단 수위단회를 비롯한 내부 구성원의 합의와 결단

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기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전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2) 다음은 지면관계상, 그리고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다루지 못한 내용 중 몇 가지만은 언

    구훈모, ｢원불교 여성교역자의 활동에 관한 연구-남녀평등 사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

문, 1992. 

    민현주, ｢원불교 남녀평등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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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두고자 한다.

그 가운데 정남․정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전무출신제도 전

반의 틀을 고려해볼 때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그 핵심은 기혼 여자전무출신과 관련된다. 이 

부분은 교단사 전반에 걸쳐 미묘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쉽게 다루

기 어려운 가장 까다로운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혼 여자 교역의 문호가 어느 정도까

지 개선될 수 있을지,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기혼자에게 여자

도무의 경우도 그 문호가 막혀있는데 이 문제는 개선될 수 없는지, 정토회원의 교역 참여의 

경우 그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더 나아가 세대전무출신 제도의 도입은 가능한 것인지, 

재가교역자 중 원무가 활성화되면 교화현장이 일부 원무로 대체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커질 

여자 원무와 기존 교무 사이에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등의 문제들과 직접 연

결된다. 

다른 하나는 전무출신의 공동생활 문제이다. 물론 초기교단의 공동생활에서부터 비롯된 것

이다. 공동생활의 문제는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초기에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이 가

능했던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예비

교역자로서 지원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복지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

지 않다면 일정부분 전무출신 스스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혼 생

활과 사가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직업 생활(모든 경제활동까지 포함) 등에 이르기까지 걸

쳐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 용금, 용금+생활지원금, 급료의 3종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고 후생헌금을 통해 큰 틀의 공동체를 위한 부의 분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 

원불교 교역자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분리의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처음엔 출가와 재가조차도 미분화된 혼연일체의 공동체였다. 그야말로 십인일단(十人一團)이 

되고 일심합력(一心合力)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이후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으로 나뉘고, 전무

출신 내에서 기혼자의 사가생활의 영역이 별도로 분리된다. 여성기혼자의 영역도 또한 분리

된다. 전무출신 내에서 교화직, 기능직, 봉공직이 품과가 이후 분리되고 있다. 

그 외에 각종 기관이 별립되고 다양한 분야가 생기면서 경제적인 입장에 있어서 종별의 

분리가 없을 수 없다. 그 외에 각종 자격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학력과 연령 등

의 제한이 따르게 된다. 교역자의 문호가 갈수록 좁아든 셈이다.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은 출

가요 교무요 정녀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교단 역사를 이만큼 이끌어 온 몫이 바로 출가의 몫

이었고 교무의 몫이었고 정녀의 몫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출가 위주의 교단에서 출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교단 전반에 위기감을 줄 수밖에 없

다. 특히 여성출가지원자 감소는 교단 교역자 제도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소외되었던 영역에 대한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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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요구된다. 재가를 교역의 주체로 세우자는 것은 현실에서 부족한 교화 인력의 빈 자

리를 채우려는 아쉬운 고육지책이 아니다. 원래 함께 했던 고유의 자랑스런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다. 분리되었던 사가생활 영역도 최대한 교단에서 다시 끌어 안아야 한다. 개인의 책임

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큰 품에서는 교단이 끌어 안아주어야 한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 우리 형제․자매, 우리 부모의 문제로 살펴가야 한다.

대가족 제도가 산업화의 물결 속에 핵가족화되면서 대부분의 가족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대가족 제도에서 시작된 교단이 핵가족의 시대를 거치면서 분열되어 왔다. 이제 다시 극복해

야 할 때다. 결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1사람인 핵가족 제도에서나 생기는 문제이다. 대가족

에서는 결손이란 없다. 핵가족은 그만큼 아버지․어머니의 공백이 크게 작용한다. 가정에서 아

버지․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이 감당하기

에는 벅찬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공동가족’이다. 대가족이 혈연 중심

이라면 공동가족은 법연(法緣) 중심 공동체이다. 많은 아버지와 많은 어머니, 많은 형제자매, 

많은 자녀가 생기는 것이다. 아마도 그 모델의 원형은 원불교 초기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